
시험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안내

  그 동안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하여 많은 

시정이 되고 있으나, 아직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강력한 대책을 요

구하고 있는 바,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

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
1. 감독교수 조치사항

  가. 입실 후 책상의 오와 열을 똑바로 맞춘 후 임의로 좌석(열)을 이동시켜야 한다.

  나. 감독 교수의 직위와 성명을 흑판에 기재하여야 한다.

  다. 필기구 외 책, 노트 등을 강의실 앞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.

  라.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유의사항을 시험지 배부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  마. 대리시험 예방을 위해 학생증(신분증)으로 대조(이름을 수정한 자 등)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  바. 책, 신문 등을 보거나 강의실 밖을 지속적으로 보는 등 감독행위 이외의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

다.

  사. 부정행위를 발견시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.

  ※ 시험 감독의 철저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한 방법임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.

2. 학생 준수 사항

  가.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할 경우에는 필히 학생증(신분증)을 지참하여야 한다.

  나. 감독교수의 지시사항 불응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된다.

  다. 컨닝페이퍼 또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메모지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.

  라.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학칙에 의거 처벌됨을 명심하여야 한다.

  마. 부정행위자를 발견 시 감독교수 또는 건의함, 인터넷, 서신 등으로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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